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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15~29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특성

○2018년 우리나라 법정 최저임금은 7,530원(시급)이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311만 명으로 나타남.

－지난 5년간(2013~2017년) 법정최저임금은연평균 7.4% 증가하였고, 최저임금미만근로

자 비중은 2017년 13.3%로 2013년에 비해 2.0%p 증가함.  

－ 하지만 2018년 최저임금은 지난 5년간 연평균 인상률을 크게 상회하는 16.4%이었고,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임금근로자의 15.5%로 2017년 대비 2.2%P 증가함.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의 법정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68만 명으로 임금근로자의

18.4%에 이름. 

－청년층의최저임금미만근로자는글로벌금융위기직후인 2009년에 50만명을넘어섰

고, 이후감소하는추세를이어가면서 2012년에는 38만명수준까지줄어들었으나 2016

년 60만 명에 도달한 이후 2018년 68만 명에 달함.   

－특히 15~19세청소년근로자의경우 10명중 6명(60.9%)이법정최저임금도받지못하고

있는실정이며, 이들중학업과병행하고있는재학생의경우 10명중 7명(71.1%)이최저

임금미만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나, 청소년근로자를대상으로최저임금위반을포함

한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청년층(15~29세) 최저임금미만근로자는주로음식숙박업(37.9%)과도소매업(23.0%)에종

사하고 있으며, 대부분 서빙 등 서비스직․판매직 종사자(80.7%)임.   

－ 2018년 8월도소매․음식숙박업의청년층임금근로자는 9만명감소한가운데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3만 명 증가함. 

－한편청년층과함께최저임금미만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이높은 60세이상고령층에

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0.4%), 사업시설지원서비스업(15.3%), 공공부문

(20.4%)과 단순노무직(70.3%)에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아 청년층과 다른 특징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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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청년층(15~29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 및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비중 추이

(단위: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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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임금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 기준임.

시간당 평균 임금=3개월 평균임금총액/(평소 주당근로시간×30.4/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각 연도.

○청년층최저임금미만근로자의시간당평균임금은 5.972원으로최저임금의 79.3%에불과함.  

－ 2018년 8월임금근로자와청년층평균임금상승률(시간당임금기준)은각각 6.2%, 7.1%

인가운데청년층최저임금미만근로자의임금상승률은 11.2%이지만최저임금대비상

대임금수준은 2017년 83.0%에 비해 악화됨.

－청년층최저임금미만근로자의고용보험가입률은 26.5%, 시간외수당수혜율은 17.7%

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다른 사회보험가입률과 복지수준도 20% 내외 수준임.  

○청년층최저임금미만근로자의임금분포를보면, 글로벌금융위기직전인 2007년에는최저

임금미만을포함한저임금근로자의비중이 30%에육박했으나, 2018년에는최저임금미만

근로자비중은증가했으나최저임금이상~저임금근로자비중은감소하면서 21.8%로나타남. 

－ 청년층의 최저임금 수혜자는 2015년 54만 명(20만 명 증가)으로 증가한 후 2018년까지

52~53만 명대에서 정체되어 있음.1)

－이들은주로제조업, 도소매업, 협회․단체․기타개인서비스업에종사하고있으며, 음식

숙박업에서는 오히려 감소(14천 명)한 것으로 나타남. 

1) 최저임금수혜자는 ‘최저임금의 90%~최저임금의 110%’에 해당하는 임금수준인 근로자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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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청년층(15~29세)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상대임금수준, 임금분포

(단위: 천원, %, 최저임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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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임금근로자 시간당 평균 임금 기준임. 시간당 평균 임금=3개월 평균임금총액/(평소 주당근로시간ⅹ30.4/7)

2) 임금분포는 최저임금, 저임금(=중위임금의 2/3 미만), 고임금(=중위임금의 3/2 이상)으로 구분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8월 부가조사)｣, 각 연도.

○청년층(15~29세) 최저임금미만근로자 10명중 3명은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

비를병행하기위하여’ 선택한일자리이며, 이외에도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등) 만족하

여’,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해서’ 현재의 일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이들중에 ‘경력을쌓아다음직장으로이동하기위하여’일자리를선택하는비중

이 증가함.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증가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적인 보

완․강화가 필요하다는 방증임.

－특히고용이불안정한일자리로노동시장에처음진입하는청년층의경우최저임금보다

낮은임금을받는등부당한처우를경험하는경우가많아관리감독을보다강화할필

요가 있음.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